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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㎡를 과하는 것으로 객실 면 이 업장면 의 50%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

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 상으로 하 다. 이 경우 유흥 객원 종사여부는 상시

고용이외의 것도 포함된다.  ’99.12 공 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한 근거가 삭제

되었으므로 「증기탕」을 과세 상에서 제외하 다.

  13 )  도시내 법인 과규정의 정비( 제101조․ 제102조)

  도시내 신설법인이 과업종과 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종 에는 법인등기

에 한 안분기 이 없어 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모두 과하

으나,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 사업연도( 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

해 사업연도)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과제외업종과 과 상업종의 매출액이 

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하도록 하 으며,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

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과하도록 하 다.

  14 )  자동차세 비과세 상 추가( 제14 6 조의2)

  자동차세의 비과세 상으로 공매 등 강제집행 차가 진행 인 자동차로서 집행기

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  납부일 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 리법에 의하여 자동

차 리사업(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)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하여 사

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(제시기간에 한함)를 추가하 다.

  종 에는 자동차세 과세기 일 재 제시된 자동차에 하여는 자동차세의 50%를 

경감하던 것을 제시기간 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제시자동차에 한 

자동차세 과세와 련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, 2000년에 제시되어 2001년에 

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000년은 과세기 일 재의 제시자동차에 한해서 50%경

감하고, 2001년은 제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비과세하면 된다.

  15 )  도시계획세 과세 상 토지규정 정비( 제19 5 조,  규칙제105 조)

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


